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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법        원   

제    2    부

         결

사       건 2003도6759  증권거래법 반

피  고  인 피고인

상  고  인 피고인

원 심  결 서울지방법원 2003. 10. 22. 선고 2002노8457 결

 결 선 고 2006. 4. 14.

주      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이       유

  상고이유를 단한다. 

  1. 구 증권거래법(2004. 1. 29.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의 것. 아래에서는 구 법

이라고 함) 제188조의4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한 일반규정으로서 ‘유

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’와 련하여 소정의 불공정행 를 포 으로 지하고 있을 

뿐,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이 거래객체를 ‘상장유가증권 는 회 개시장에 

등록된 유가증권’으로 한정하거나 거래장소를 ‘유가증권시장 는 회 개시장’으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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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,  조항은 상장유가증권 는 회 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

권은 물론 구 법 제2조 제1항 각호와 제2항이 정의한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모든 유가

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에 용되며, 유가증권시장 는 회 개시장에서의 거래는 물

론 장외시장에서의 직 ․ 면거래에 하여도 마찬가지로 용된다고 이 상당하다

( 법원 2002. 11. 26. 선고 2002도4561 결 참조). 

   같은 취지의 원심 단은 정당하고,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 

조항의 용범 에 한 법리오해의 법은 없다. 상고이유에서 지 하는 결들에서 

언 한 ‘증권시장’은 장외시장을 포함하여 리 증권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을 지칭하는 

것이고,  결들이 구 법 제188조의4 제4항의 용범 가 다수 투자자의 경쟁매매가 

이루어지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시한 것이 아님은 그 시 내용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

이 사건에서 원용할 바가 못 된다. 상고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.  

  2. 구 법 제188조4 제4항 제2호는 원래 “ 요한 사항에 하여 허 의 표시를 하거

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

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”이라는 결과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

1997. 1. 13. 개정(법률 제5254호) 시 “ 요한 사항에 하여 허 의 표시를 하거나 필

요한 사실의 표시가 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 

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 ”라는 목 범 형식으로 바꾼 것인바, 그 문언

의 해석상 일단 ‘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

하여’ 요한 사항에 한 허 ․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한 이상 그로써 바로  조

항 반죄가 성립하는 것이고, 문서 이용행 로 인하여 실제 ‘타인에게 오해를 유발’하

거나 ‘ 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것’을 요하지 않는 것이다. 따라서, 허 ․부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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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시 문서 이용행 와 타인의 오해 사이의 인과 계 여부는  죄의 성립에 아무런 

향을 미치지 않는다. 

  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, 이 사건 각 문서는 공소외 1 주식회사 측에서 이 사건 주식

을 매수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 으로 결정하기 에 달되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경

 상태와 장래 사업 망에 한 주식회사 한투자신탁 측의 평가에 향을 미쳤음

이 인정되므로, 이 사건 각 문서 이용행 와 한투자신탁 측의 오해 사이의 인과 계

도 인정된다. 

 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구 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반행 의 죄책

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,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 조항의 구성요

건의 해석에 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배의 법은 없다.

  3.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여 법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

결한다.

재 장      법       손지열  _________________________

            법       이강국  _________________________

            법       김용담  _________________________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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